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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하자와소비자보호를위한 유통 및 가격안정에

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
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제   안   설  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
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․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‘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 

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’에 대한 제안 
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

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

설립된 「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 및 가격안정에 

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안법”)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

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,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의 

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간 괴리가 걷잡을 수 

없이 커지고 있습니다.

 그 원인은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

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

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습니다.



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

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

반영하고, 생산자와 소비자,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

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농안법령을 개정할 것을 

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.

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

것을 부탁드립니다.

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